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275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4년 10월 16일

○ 회 부 일 : 2024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

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나. 추진근거

○ (공통)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개별)법령 : ｢평생교육법」제20조

○ 조 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진흥·

지원·전문기관으로써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원하고,

○ 서울시민을 위한 ‘학습인프라 강화’, ‘학습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변화

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서울형 평생학습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함

라. 출연 사무내용

○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 서울마이칼리지 운영, 대학연계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확산

○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

- 서울형 평생학습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 평생교육 정책과제 연구·개발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지원 사업,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서울시 인문학 허브 구축

-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 시민대학 특화사업 운영

-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4050 인생디자인학교 운영,

7학년 교실 운영

○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활성화

-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시민대학 시민커뮤니티 운영, 시민대학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통합 홍보



○ 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운영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다시가는 캠퍼스(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 다시가는 캠퍼스 정규과정·특화과정 운영, 커뮤니티/일자리연계 지원, 홍보

및 행사 운영, 캠퍼스 시설 및 공간관리

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개요

○ 평생교육진흥원 본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14층

- 시설규모 : 331㎡(사무실, 회의실1, 강의실1)

- 위치도

지역 여건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덕역에서 도보 5분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 캠퍼스(’18년 3월 개관)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 시설규모 : 1,485㎡(강의실, 회의실, 다목적홀 등)

- 위치도



지역 여건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도보 12분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21년 4월 개관)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99

- 시설규모

․ 지상 7,211㎡(강의실, 다목적홀, 도서공간 등)

․ 지하 4,600㎡(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 위치도

지역 여건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도보 3분



○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 캠퍼스(’17년 10월 개관)

- 소재지 :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

- 시설규모 : 2,462.91㎡(강의실, 다목적홀, 도서공간 등)

- 위치도

지역여건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16분

○ (가칭)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25년부터 운영 예정)

※ ’24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를 ’25년부터 서울특별시 평생

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

- 소재지 :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70 (현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 시설규모 : 7,040㎡(강의실, 커뮤니티실, 공유오피스 등)

- 위치도

지역여건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도보 15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붙임1)

○ 출연금액 : 11,611백만원

- 인건비 4,133백만원, 운영경비 1,869만원, 사업비 4,982백만원, 예비비 627백만원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사. 이사회 결의서 : 붙임2

아. 결산보고서 : 붙임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1)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음.

○ 본 건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결정되었던 안건(의안

번호 : 206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금번 제327회 정례회에서

출연금을 감액(132억2천3백만원→116억6천1백만원) 조정***하여 재제출한 사항임.

*심사보류 사유 : 평생교육진흥원의 2025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49.5% 증액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공개

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여 타당성을 입증하는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상태이기에 심사보류 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과 그「시행령」제7조

제2항제2호에서는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의 110이상’인 경우에는

출연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금 감액 조정 사유

- 시 세입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세출예산 요구 감조정

- 다시가는 캠퍼스(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비조정(21억 5천6백만원→12억 3천8백만원)

○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 마스터플랜수립및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독자적 사업영역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구축및평생학습활성화추진등을목적으로운영하고있음.

- 2본부 10팀 1센터, 총 72명(일반직 55명, 기능직 17명)으로 구성(2024년 10월 기준)하여,

총 106억 9천 4백만원(출연금 88억 4천 5백만원, 보조금 사업비 2억 7천 7백만원,

내부유보금 6억 1천만원 등)의 예산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평생교육진흥원 개요 >
○ 설립등기일 : 2015. 3. 12.

- 명 칭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위 치

· 본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14층

·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캠퍼스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캠퍼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99 104동 2~4층

○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3장(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설립목적

- 서울시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독자적 사업영역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 평생교육진흥원 연혁 >
- ’14.04.03. : 평생교육진흥원 개원(서울연구원 부설)

- ’14.10.30. : 법인설립 준비위 창립총회

- ’15.03.05. : 독립 재단법인 설립 및 제1대 김영철 원장 취임

- ’15.05.14 . : 조직개편(1국 3팀 : 사무국 → 기획조정국)

- ’17.10.28. : 모두의학교 개관

- ’17.12.27. : 조직개편(1국 4팀 → 2국 6팀)

- ’18.01.01. : 서울자유시민대학 위탁운영

- ’19.07.05. : 제2대 김주명 원장 취임

- ’20.01.01. : 서울자유시민대학 고유업무 전환

- ’20.02.27. : 조직개편(2국 7팀 1센터 → 2국 8팀 1센터)

- ’20.12.23. : 조직개편(2국 8팀 1센터 → 2국 9팀 1센터)

- ’21.04.05.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운영

- ’22.02.28. : 조직개편(정책팀 신설, 경영전략팀/인사총무팀 분리, 팀명칭 변경)

- ’24.02.29. : 조직개편(2국 9팀 1센터 → 2본부 10팀 1센터)

- ’24.09.30. : 제3대 한용진 원장 취임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 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인력 현황(’24.10.10.기준) >
- 조직 현황: 2본부 10팀 1센터

이 사 장
감    사 이   사   회

원   장
감 사 팀

기 획 조 정 본 부 시 민 대 학 본 부

경영전략팀 인사총무팀 정 책 팀 지역평생교육사 업 팀 대학협력사 업 팀 시민대학지 원 팀 중 부 권운 영 팀 동 남 권운 영 팀 모두의학교운 영 팀
문해교육센터

- 인력 현황 : 현원 72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정 원 77 59 1 2 10 19 27 18
현 원 72 55 1 1 10 19 24 17
과부족 △5 △4 - △1 - - △3 △1

※ 정원 외 인력 : 기간제근로자(2명)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진흥원의 2025회계연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년(88억

4천 5백만원) 대비 25.9%(22억 8천 8백만원) 증액한 111억 3천 3백만원 규모의

출연을 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2025회계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 사업비는전년(42억6천만원) 대비30.0%(12억8천만원) 증액한55억4천만원규모이고,

일반관리비는 전년(53억 2천만원) 대비 12.8%(6억 8천만원) 증액한 60억원이며,

예비비는 전년(2억 2천만원) 대비 185.2%(4억 1천만원) 증액한 6억 3천만원임.

     ※ 예비비의 증액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를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다시가는 캠퍼스)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 및 채용될 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의 규모가 대폭 증액된 것으로 보임.



2024년 2025년(안) 증감액 증감률
출연금 8,845,281 11,132,807 2,287,526 25.9%

내부유보금 109,000 153,000 44,000 40.4%

순세계임여금 847,279 882,000 34,721 4.1%

총계 9,801,560 12,167,807 2,366,247 24.1%
고유사업비 4,260,199 5,539,715 1,279,516 30.0%

일반관리비 5,321,659 6,001,546 679,887 12.8%

예비비 219,702 626,546 406,844 185.2%

< 2025년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안) >
(단위:천원)

< 2025년 평생교육진흥원 세부 예산편성(안) >
(2024년 11월 기준, 단위:천원)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명 2024예산 2025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교육 9,801,560 12,167,807 2,366,247 24.1%

　고유사업비 4,260,199 5,539,715 1,279,516 30.0%

　　1.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716,000 814,075 98,075 13.7%

　　　① 서울마이칼리지 운영(대학과
학점연계형 평생교육) 664,760 594,595 -70,165 -10.6%

　　　② 대학연계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확산 51,240 219,480 168,240 328.3%

　　2.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 711,580 710,530 -1,050 -0.1%

　　
　

① 서울형 평생학습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 493,140 494,900 1,760 0.4%

　　 ②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과제
연구・개발 218,440 215,630 -2,810 -1.3%

　　3. 광역평생학습체계강화및교육약자지원 457,970 411,740 -46,230 -10.1%

　　

　

①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38,250 30,800 -7,450 -19.5%

　　 ② 찾아가는약자동행심리건강인문학지원사업 39,500 34,100 -5,400 -13.7%
　　 ③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 325,200 299,770 -25,430 -7.8%

　　 ④ 서울시장애인평생교육거점기관운영 55,020 47,070 -7,950 -14.4%

　　4. 서울시 인문학 허브 구축 783,395 618,135 -165,260 -21.1%

　　　① 중부권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239,490 197,580 -41,910 -17.5%
　　　② 동남권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187,950 187,500 -450 -0.2%

　　　③ 모두의학교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141,690 141,690 - 0.0%

　　　중장년인생설계학교운영(사업명변경->4050) 122,465 - -122,465 -100%

　　　④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91,800 91,365 -435 -0.5%
　　5. 시민대학 특화사업 운영 346,150 595,245 249,095 72.0%

　　　① 중부권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 58,050 58,050 100.0%

　　　② 동남권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181,590 162,100 -19,490 -10.7%

　　　③ 모두의학교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124,060 83,790 -40,270 -32.5%
　　　④ 4050 인생디자인학교 운영(신설) - 143,680 143,680 100.0%



○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지원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학습

인프라 강화, 학습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서울형

평생학습생태계 구현 등을 출연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서울시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대중화라는 측면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명 2024예산 2025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⑤ 7학년 교실 운영(신설) - 147,625 147,625 100.0%

　　　④ 시민대학공간활용교육과정운영(일몰) 40,500 - -40,500 -100%
　　6.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활성화 404,240 403,085 -1,155 -0.3%

　　　①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180,665 180,665 - 0.0%

　　　② 시민대학 시민커뮤니티 운영 40,635 40,635 - 0.0%

　　　③ 시민대학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27,410 26,255 -1,155 -4.2%
　　　④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통합 홍보 155,530 155,530 - 0.0%

　　7. 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운영 840,864 748,651 -92,213 -11.0%

　　

　

① 중부권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282,056 191,840 -90,216 -32.0%

　　 ② 동남권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364,833 397,836 33,003 9.0%
　　 ③ 모두의학교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193,975 158,975 -35,000 -18.0%

　　8.다시가는캠퍼스(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 1,238,254 1,238,254 100.0%

　　

　

① 다시가는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 147,900 147,900 100.0%

　　 ② 다시가는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 276,780 276,780 100.0%

　　 ③ 다시가는 캠퍼스 커뮤니티/일자리
연계 지원 - 6,500 6,500 100.0%

　　 ④ 다시가는 캠퍼스 홍보 및 행사 운영 - 93,000 93,000 100.0%

　　 ⑤ 다시가는 캠퍼스 시설 및 공간관리 - 714,074 714,074 100.0%

　일반관리비 5,321,659 6,001,546 679,887 12.8%
　

　

일반관리비 5,321,659 6,001,546 679,887 12.8%

　
　

인건비 3,719,168 4,132,675 413,507 11.1%

　 운영경비 1,602,491 1,868,871 266,380 16.6%

　예비비 219,702 626,546 406,844 185.2%
　

　

예비비(정-현원차 예비비) 219,702 27,346 -192,356 -87.6%

　
　

인건비 201,006 27,346 -173,660 -86.4%

　 운영경비 18,696 - -100%

　 예비비 - 599,200 599,200 100.0%
　

　
인건비 - 506,037 506,037 100.0%

　 운영경비 - 93,163 93,163 100.0%

 * 2024예산은 당초예산으로 표기
 * 증감률은 소수점 1자리까지 표시



○ 출연금 증액의 주요 원인은 ‘다시가는 캠퍼스(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으로,

현재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2)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되어, 2025년부터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새로이 12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음.

○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주식회사 외대어학연구소)의 사업

운영 성과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능력 문제도 낮게 평가되어 민간

위탁 지침에 따라 운영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타 평생교육시설 대비 이용자

수도 현저히 적어,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운영방향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생교육국은 고유사업 전환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음.

<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 전환 추진계획’ 중 발췌>
□ 추진배경
ㅇ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수탁기관의 사업 운영 성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시설 운영

능력 문제로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운영방식 전환 필요

- 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63.8점으로, 민간위탁 지침 상 재계약을
배제하고 재위탁이나 직영 전환 등 검토 대상임 ※ 대상 기준 : 75점 미만

운영 평가 결과

‣ ’23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예산담당관-13360(2023.11.13.)) :‘매우 미흡’, 55점

 <외부전문가 주요 개선 의견>
 - 사업목적․목표 및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이 제공됨
 - 향후 사업 전반의 운영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사업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화하는 노력 필요

‣ ’24년 제2차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조직담당관-7018(2024.7.5.)) : 63.8점

 <개선 요청사항>
 - 최근 2년간 지적 및 지도점검 받은 사항은 개선‧조치하였으나, 미흡 부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 성과지표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취업, 자격증 취득 등 성과 확인 및 조사가 필요

ㅇ 특히, 타 평생교육시설 대비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저조하여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운영방향 전면 개편 필요

⇨ 평생교육 분야 전문성̇ ̇ ̇이 높고, 캠퍼스 운영실적이 우수̇ ̇ ̇ ̇ ̇ ̇ ̇할 뿐 아니라 조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우선 위탁 근거̇ ̇ ̇ ̇ ̇ ̇가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무̇ ̇ ̇ ̇ ̇ ̇ ̇ ̇ ̇ ̇ ̇로 전환̇ ̇

2)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현황

위탁사무명 위탁사무 내용 수탁기관 위탁기간 민간위탁금

관악복합평생교육센
터 관리 및 운영

관악 복합 평생학습공간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시설·관리 등

㈜외대어학
연구소

’22.7.6.~
’24.12.31

1,252백만원



○ 2024년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결과는 63.8점

(’24년. 7월)으로,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75점 미만 시 해당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배제하고 재위탁 또는 직영 전환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되어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운영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부합

하므로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민간위탁관리지침’ 중 발췌 112p>
7절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실시
2)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평가 결과는 사무의 개선 및 페널티 기준으로 적용

- 전체 배점의 75점 미만 시,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 → 재위탁(공모

또는 수의)이나 직영 전환 등 검토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출연기관의 고유사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 첫째,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와 통제를 받지만,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출연기관으로 이전되면, 본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약화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둘째, 세부사업의 성과 상향을 위해 출연기관으로 사무를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출연기관 간의 업무 중복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출연기관으로의 업무전환이 항상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바, 적정한 운영계획의 수립, 운영능력의 확보

등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셋째, 출연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력이

약화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력이 강화되면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여

효율적 운영이 저하될 수 있어,

-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출연기관의 고유사무로

전환하는 결정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평생교육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과 재발 방지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필요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 규모의 조정 등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본 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25.9% 증액하여, 관련 법률*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도 회차 의뢰일 심의일 심의결과

2024 제4차 2024.10.18. 2024.10.30. 가결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정리

< 2024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내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과 그「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의 110이상’인

경우에는 출연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ᆞ출연 기관의 설립ᆞ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ᆞ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ᆞ출연 기관을 포함한

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

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ᆞ출연 기관의 설립ᆞ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

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자ᆞ출연 기관의 설립ᆞ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의회에서 출연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전년대비 출연금의 증액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판단이 필요하여, 출연 동의 전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뿐만 아니라,

○ 출연기관의 차년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와 필요에 부합하는지 여부,

타 기관들과의 중복이나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지 여부, 출연기관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보유와이를 활용할 역량과 적극적 활용이 있는지 여부, 사업추진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 출연기관의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하고 효율적인지 여부,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이러한 관점에서, 타당성을 입증하는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상태로 시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하는 행위가 상습·반복되고, 심사 보류된 출연동의안을

재제출하여 의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안건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현 종


